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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기 때문으로 단되며 취득세‧등록세 용비율이 시‧도별로 차이가 있음에 따라 

납세자간의 과세 불형평 발생하 는 바,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상

으로 시가표 액 수 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보다 세부담이 높으며 개별공시지가 용

비율 수 으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보다는 세무사 등 세무 리인의 신고가 부

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.

  3. 2001년도 취득세‧등록세의 용비율 결정고시 기

  취득세‧등록세의 용비율을 용함에 있어서 첫째, 납세자의 신고수   세부

담을 고려하 는 바, ’97년에 신고납부 기 을 30.5% 수 에서 ’98년에는 50%～

100%, ’99년에는 70%～100%, 2000년에는 80%～100% 수 으로 상향 조정하 으

나, 취득세‧등록세 납세자의 76.2%이상이 개별공시지가의 90%이상 수 으로 신고납

부함에 따라 별다른 납세마찰이 없었는 것으로 단되었으며

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납세자의 신고수 과 과세형평 유지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

시지가 용비율을 90%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자는 의견이 다수이었고 내년도 경제

망도 외형 으로는 하반기에 상향되는 것으로 망되어 2001년도 취득세‧등록세

의 용비율의 결정범 는 90%～100%하여 시도지시로 하여  이 범 내에서 자율

결정토록 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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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리고 2002년도 토지분 취득세․등록세과세표 의 용비율은 이와 같은 실화 

추세에 맞추고 납세자간의 형평과세를 도모하기 하여 바로 개별공시지가를 용하도

록 추진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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